
1. 서 론

2020년 COVID-19 의 발생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

가적 차원에서의 봉쇄,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 백신확

보 등의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

해왔다1). 2020년 4월 대규모 확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약 50%가 재택

근무를 실시하였으며2) 국내에서도 IT 부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시행이 활성화되었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원격근무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였으나3) COVID-19의 발

생에 따라 더욱 급진적으로 가속화되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 초반부터 스

마트워크를 장려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스마트 워크

를 포함한 유연근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나4) 활용

비율이 25.6% 그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5). 그러나 

COVID-19 발생 이후 강제적으로 시행된 재택근무에 

따라 기업 경영진과 직원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하였다. 경제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 및 중장년들은 메신저, 원격 

PC제어, 화상회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재택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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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VID-19 pandemic has significantly impacted how people work, 
resulting in a massive shift towards working from home or remotely. Work from home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reducing the transmission of COVID-19 by limiting in-person 
interactions and reducing the density of people in office buildings. It also enabled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to continue operating while keeping their employees safe 
and healthy.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the adoption of work from home in 
business and organizational sectors worldwide, and it is likely to continue as a 
preferred mode of work even after the pandemic is over. This shift towards working 
from home has not only impacted the way people work but also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rban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the environment.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measures for addressing potenti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issues among remotely working employees. Additionally, it identifies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home workers’ health hazard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working from home, along with existing laws and 
preven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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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6).
COVID-19 발생 이후 안전분야에서도 관련된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7,8)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종식 선언이 임박한 시점에서 언택트 사회와 뉴노멀 

시대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하게 확산된 재택

근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 분석과 재택근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재택근무의 이해

2.1 재택근무의 개념과 종류

재택근무의 개념은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

였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초고속 통신 시스템

의 구축과 더불어 정보화 사회가 예견되면서 재택근무

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9). 재택근무를 포함하는 스마

트워크는 2000년대 초반에는 원격근무(Telework)라는 

용어로 불려 졌으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만 

활용되었다10). 재택근무는 상위 개념의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 유연근무제에는 주거지 또는 출장지 인근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근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

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 근무제가 있으며, 재택근무 

활용 빈도에 따라 일상적으로 재택에서 하는 ‘상시형 

재택근무’와 필요에 따라 간헐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

는 ‘수시형 재택근무’로 구분할 수 있다11).
재택근무의 개념은 여러 선행 연구 논문에서 다루어

져 왔으며 회사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 집중된 공간에

서 하던 일을 분산하여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소득 창

출을 의미한다12).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를 근로

자가 자택 등 소속사업장이 아닌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승인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공하는 근무형태로 정의하고 있다13). 
　

2.2 재택근무의 장단점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통해 사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부동산 비용과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우수

한 인력을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을 절

감하고 재택근무의 유연성을 통해 자신의 일정을 고려

하여 생산적인 시간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근로자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이 늘게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반면, 재택근무의 단점으로는 근로자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성

이 감소하는 문제, 재택근무에 필요한 근로환경이 갖

춰져 있지 않은 경우 기술적인 문제와 육체적⋅정신적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재택근무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고 근로 형태

와 조직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택근무의 효율

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재택근무는 

유연성, 비용 절감,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결근 감소 등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확산된 재택근무는 일과 가정 사이의 경계 구분을 모

호하게 만들어 장시간 근무를 유발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작업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열악한 근무 

여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열악한 재택근무 환경

에서 업무를 지속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 등 육체적인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동료 및 감독자와의 대

면 상호 작용과 지원의 부족으로 정신적⋅감정적 위해

성에도 노출될 수 있다.

3. 재택근무의 위험성

3.1 근무환경의 변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환경변화는 

외부 활동의 제한과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들

은 재택근무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있다. COVID-19로 인한 스트레스

가 목과 허리의 통증과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

고되었으며14), 재택근무로의 전환은 좌식근무 시간을 

증가시켜 체력 저하, 근력 약화, 유연성 감소, 골밀도 감

소15), 신체 불균형, 비만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16), 만성

질환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다17). 그리고 고용상태의 변

화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18,19), 
COVID-19 이후 정서적, 정신적 영향을 나타내는 신조

어인 “코로나 블루”는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증가를 

동반하여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3.2 재택근무로 인한 질환의 발생

3.2.1 뇌⋅심혈관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이란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현대 직장인들의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안전보건기구가 발표한 보

고서20)에 따르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건

강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 사이

의 경계 구분이 어려워져 보다 많이 연장 근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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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21)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7~9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2.94배 높았다. 또한 발생 1개월 전에 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 위험이 1.9배 더 높았고, 휴일

이 월 2일 미만인 근로자의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2.9
배 높았고, 주 5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

의 5년 이내 사망 위험은 2배가 높았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과의 연구22)에 따르면 25편의 코호

트 연구를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과 관상동맥질환, 뇌
졸중 발생 간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와 비교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

동은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을 1.13
배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았다. 더욱이 

뇌졸중 발생 위험은 근로시간 증가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와 심혈관 질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업

무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근로자들은 뇌⋅심혈관계 질환

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Musculoskeletal Disorders)이란 근육, 
신경, 힘줄, 인대,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

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한다. 특히 COVID-19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신체활동 감소와 온라

인 활동 증가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태블릿 및 스

마트폰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총칭하는 영상표시 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 증후군을 예로 들 수 있다. 스

마트폰을 선 자세에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목뼈 부위

의 굽힘 각도가 커져 목 주변 근육의 피로를 증가시

켜 통증을 유발하고 거북목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앉아서 장시

간 사용할 경우 등뼈와 허리뼈의 후방경사각을 증가

시키며 이러한 척추의 변형은 허리통증과 관련성이 

높다23,24). 누운자세에서는 선 자세와 앉은 자세보다 

손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VDT증후

군을 더 심하게 자각하게 된다25). 이 외에도 장기간 

고정된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 근막통증 증

후군, 퇴행성 관절염, 어깨돌림근띠 및 위팔두갈래근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근골격계 질환진료 수진자수27)에 따르면 Table 
1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5139만 명 중 1761만 

명이 근골격 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연

령 층에서 발병이 증가하였다. Table 2는 2019년 근골

격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나타낸 것으로 1761만명 중 남성이 777만명, 여성이 

984만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많았으며 연령대

에서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유럽안전보건기구가 

발표한 보고서20)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앉아 있는 시간

을 증가시켰고, COVID-19 동안 근무여건이 잘 갖추어

지지 않은 재택근무가 근골격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에 잠재적으로 기여했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럽 근로 

조건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8)에 따

르면 수면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2000년 17.6%에서 2015년 

30.3%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으며,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라 가정 내에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장시간 업무를 

Category

Number of Musculoskeletal Disease Patients
(10,000 people) Percentage of patients (%)

2009
(Number of people)

2019
(Number of people)

The average annual 
rate of increase or 

decrease (%)
2009

(Number of people)
2019

(Number of people)
Increase or decrease 

(%p)

Sum 1,285 1,761 3.2 26.4 34.3 7.9 

Male 533 777 3.8 21.7 30.1 8.4 

Female 752 984 2.7 31.2 38.4 7.2 

20s under 99 104 0.5 8.8 11.6 2.8 

20s 110 146 2.9 15.5 21.0 5.5 

30s 174 203 1.6 20.7 27.7 7.0 

40s 257 292 1.3 30.0 34.7 4.7 

50s 273 401 3.9 42.9 46.7 3.8 

60s 222 348 4.6 57.2 56.7 -0.5 

70s over 181 314 5.7 60.1 62.5 2.4 

Table 1. Number of patients and proportion of patient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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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reatment status by gender and age group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2019

Category
Number of Patients (10,000 people)

Sum Male Female

Sum 1,761 777 984

20s under 104 56 48

20s 146 76 70

30s 203 106 97

40s 292 139 153

50s 401 165 236

60s 348 140 208

70s over 314 113 201

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정신적 질환

재택근무로 인한 신체 활동 및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부족은 우울증, 불안 및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 문

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

의 의무)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에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서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다루

고 있다. 
세계적인 팬데믹 장기화 상황은 국민 개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29). COVID-19 장
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기적인 상호 접촉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재택근무자의 고립감을 증

가시키며 스트레스 수준을 높인다.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30)에 따르면 Table 3과 같이 

자살 생각률은 2022년 6월 12.7%로 3월(11.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COVID-19 초기(2020년 3월 9.7%)에 비

해 높은 수준이다. COVID-19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0
점 (전혀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 까지의 

범주 중에 2022년 6월 1.2점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적으

로 보이고 있으며, 불안에 대한 지표도 점수 구간별 불

안정도에 따라 0~4(정상), 5~9(낮은 수준), 10~14(중간 

수준), 15~21(심한 수준)으로 구분되는데 2022년 6월 

3.6점으로 코로나 기간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우울위험군의 경우 총 27점 중 10점 이상을 보이

는 인원이 2022년 6월 16.9%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위험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 시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해당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

련된 스트레스를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한다31,32). 이
는 근로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회사의 생산

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 동료와의 

유대감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 감소는 재택근무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심리적 스트레스이다. Table 4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한 최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을 나타

내는 자료33)로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 1,164명에서 2021년에 93만 3,481명
으로 35.1% (연평균 7.8%) 증가했고, COVID-19가 발생

했던 2020년에서 2021년의 경우 85,051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7년 65만 

3,694명 대비 2021년에 86만 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서 2021년의 

경우 84,724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대하여 진료비와 1인당 진료비, 
1인당 입원 일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당 

결과는 전 국민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현황을 집계한 

것임으로 재택근무자들의 정신적 질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COVID-19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에 

시행한 거리두기 정책과 재택근무로 인한 영향을 간접

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분석결과이다. 

Category 2020.Mar. 2020.May. 2020.Sep. 2021.Dec 2021.Mar. 2021.May. 2021.Sep. 2021.Dec 2022.Mar. 2022.May.

Suicide
Thought rate (%)

9.7
(Lowest) 10.1 13.8 13.4 16.3

(Highest) 12.4 13.8 13.6 11.5 12.7

Fear of COVID-19 
(grade) 1.7 1.6 1.8 1.8

(Highest) 1.7 1.6 1.6 1.7 1.5 1.2
(Lowest)

Anxiety
(grade)

5.5
(Highest) 4.6 5.2 5.1 4.6 3.9 4.0 4.0 3.8 3.6

(Lowest)

Risk for 
Depression(%) 17.5 18.6 22.1 20.0 22.8

(Highest) 18.1 18.5 18.9 18.5 16.9
(Lowest)

Table 3. COVID-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의 위험성과 개선방향 － 정신적, 신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국안전학회지, 제38권 제3호, 2023년 97

4. 개선 방안

4.1 정책적 개선 방안

COVID-19가 가져온 구조적 변화는 사회 전 분야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으며 근로 형태 또한 

스마트워크의 형태로 변환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

로 인한 신체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은 다양

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재택근무를 비롯한 원격근

무가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실용적인 대책 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2020년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식시간, 복무관리를 

비롯한 임금과 재택근무 비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택근

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관련 특례 및 일반 규정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재택근

무와 유사한 재량근무에 대한 유사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COVID-19 발생 이후 급진적으로 정착된 재택근

무의 확산 흐름과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를 고

려했을 때 학계 및 정부의 재택근무에 대한 정책적, 제
도적 논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도출하였다. 
유럽에서는 2002년 EU차원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

체들이 참여하여 ‘The 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Telework’을 체결하였다. 원격근무자의 고용상태 및 

고용조건, 프라이버시, 작업 장비, 건강 및 안전 등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각 나라의 경영 및 

노동 관련 절차와 관행에 따른 협정이 이행 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는 유럽 각국에서 원격 근무 정책의 근

간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6년 ｢산업안전기본법｣ 상 작업장 시

행령에서 재택근무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제하였으며 

팬데믹 기간 중 코로나 19 산업안전보건규칙 (SARS- 
CoV-2-Arbeitsschutzregel) 이라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

술지침에서 홈오피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적 감염위기 상황에서 

특별 법규명령을 한시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작업환경과 노동의학, 산업재해를 비

롯한 노동법이 연계된 법적 근거로서 지위를 갖는다.
프랑스는 재택근무의 방법, 재택근무 장비 및 관련 

비용 부담, 재택근무자의 사생활보장, 근로시간 및 업

무량, 재택근무자의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과 관련하여 

노동법전과 사회보장법전 및 전국직업간협약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재택근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목관

절증 및 정신적 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재택근무를 위한 법적 규제인 ‘텔레워크 촉

진법 (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이 제정되어 

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원격

근무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 기관과 연방 정부에서 일

하는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적합성 분석, 프
로그램 개발, 재택근무 제도 교육과 같은 재택근무 솔

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재택근무지의 안전과 보건에 관

한 감독이 이루어지며 재택근무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

환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보호 절

Category 2017 2018 2019 2020 2021

Th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Annual average
(%)

21 years compared 
to 17 years

(%)

Depression

Number of patients 
(Number of people) 691,164 764,861 848,862 848,430 933,481 7.8 35.1

Medical expenses
(Billion won) 3,038 3,647 4,152 4,515 5,271 14.8 73.5

Medical expenses per person
(Won) 439,501 476,809 511,454 532,190 564,712 6.5 28.5

Hospitalization days
(Day) 8.51 8.66 8.86 9.11 9.29 2.2 9.2

Anxiety 
disorder

Number of patients
(Number of people) 653,694 710,510 743,083 780,384 865,108 7.3 32.3

Medical expenses
(Billion won) 1,531 1,844 2,119 2,388 2,809 16.4 83.5

Medical expenses per person
(Won) 234,148 259,466 285,122 306,045 324,689 8.5 38.7

Hospitalization days 5.82 6.06 6.28 6.59 6.72 3.7 15.5

Table 4. Status of treatment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last five years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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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Process for Protecting Workers) 를 마련하여 인체공

학적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8년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및 2021년 ‘텔레

워크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바탕으로 총무성과 텔레워크 협회를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방

식 개혁법은 ｢노동기준법｣ 등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

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일하는 방식 변화를 포

함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을 대상으로 기관의 현황, 업무의 속성, 원격근무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자문활동, 전문가 

교육, 보조금, 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 관련 기

본과제 수행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택

근무자에게도 통상의 사무실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노
동기준법｣,｢최저임금법｣, ｢노동안전위생법｣, ｢고용보험

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등의 노동관계 법령이 적

용되고 있으며 재택근무를 할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재택근무를 고려

하고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과 다양한 컨

설팅 및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재택근무의 경우 기존의 업무 환

경에 비해 안전⋅보건⋅환경 측면에서의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작업 환경 및 질병 발생 등과 관련한 새

로운 위험을 예측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원칙과 예방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택근무의 장점을 최대

한 발휘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작업 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 사용을 고민하고, 위험 

예방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 

및 휴식시간과 관련한 노동시간의 규정과 고령자, 육
아 여성, 장애인 등 특정 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택근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상에

서의 재택근무의 목적과 원칙, 운영기준, 재택근무 시

정 및 해지 절차, 복무관리, 성과관리, 보안관리, 지원

사항, 보상, 안전보건, 교육, 비상 상황 대응 지침, 매뉴

얼, 근태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

방의 경우 재택근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재

택근무자의 안전보건기준 마련과 근로환경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업무연관성 등에 대

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4.2 신체적⋅정신적 위협요인 저감 개선 방안

재택근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과 더불어 재택근

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위협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신체적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인체 공학적 평가 및 

장비의 제공을 통해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

이 필요하다. 영국의 안전보건청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경우 재택근무시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비

를 통해 생기는 건강과 안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스크린 장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작업장은 안전하고 인체공학적인 지식에 

부합하도록 작업장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재택근무 공간의 

인체 공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규칙적인 휴

식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스트레칭이나 산책과 같은 

신체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권장하여 근골격계 질

환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을 규칙적으로 설정하고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U의 경우 Horizon 2020 R&D 혁신 사

업의 일환으로 고령 근로자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위협 요인관리, 다양한 재택근무 환경에 대한 적

응, 디지털 격차해소 등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여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측면의 경우 스트레스 또는 정신건강 문제의 

증상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

신 상담 서비스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위험성 평

가 등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근로자가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고립을 방지할 수 있

도록 도우며 관리⋅감독 및 원격 근로 상황에서의 사

회적 연결을 위해 가상 팀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임

과 같은 사회적 연결 기회를 만들어 재택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 영국, 네
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전반

에서 시행중인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를 기업차원에

서 운영하여 재택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사와 업무

의 병행에 의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

은 재택근로자의 스트레스 위험성 관리를 위하여 직업

적 지원과 근로자 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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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근로자, 기업의 솔루션이 모

두 중요하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사

회적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건강하

고 생산적인 재택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재택근무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적⋅제도적 기반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공감, 성숙한 근로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Table 5는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체계, 제도, 업무, 기술

과 인프라, 기업의 업무문화, 관련 법률, 재택근무 형태

에 대해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로서 재택근무의 변화 방향을 인

지하고, 조직적 혹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활

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COVID-19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재택근무는 과거 특정 산업과 

조직에 국한되는 방식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로 

급부상하였다. 따라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직업 및 안

전 위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지침, 인
식이 필요하다.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스트레

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관심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재택근무와 연관된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 위험요소를 관리하고자 프레임

워크를 설정하고 EU-OSHA는 재택근무자들 대한 위험

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택근무자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규제화 및 불안전

한 작업환경에 대한 충분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IoT 서비스망이 고도화되고 근무지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COVID-19가 종식되

더라도 재택근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질병의 원

인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택근무가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복잡성, 
COVID-19로 인한 우울감과 재택근무 시 고립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위험요소들에 대한 선제적

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의 

확산과 도입배경을 분석하여 재택근무의 위험성을 3가
지로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가 복잡화,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매년 

업무상질병 사망재해 현황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

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스트

Category Considerations

Governance
The CEO's commitment and leadership in promoting work from home
Establishment of the purpose and strategy for work from hom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work from home and support system

System

Developm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work from home 
(target employees, work conditions, duty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ecurity, etc.)
Development of guidelines and guides for reference when implementing smart work
Establishment of worker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he right to disconnect

Work/Task

Improvement of unnecessary work processes such as document creation and face-to-face reporting systems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such as paperless work, online work, and automated repetitive work (RPA)
Sharing and documentation of work content and situations
Redesign of office workspaces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Provis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laptops and tablets
Introduction of collaboration tools and video conferencing solutions to support remote work
Construction of a mobile-based work system
Introduction of a cloud environment that is not restricted by work location
Construction of network security, user authentication, terminal security, and document security systems

Work culture
Improvement of face-to-face work culture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based on autonomy, diligent work performance, and trust among members
Sharing and collaboration of work performance

Relevant ACT

LABOR STANDARDS ACT 
(work from home purpose and principles, operating standards, work from home correction and termination procedures, duty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support, compensati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manual, attendance manage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ork from home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dustrial accident recognition range in the work space, creation of ergonomic work 
environment)

Types of work 
from home Telework, Satellite office work, Mobile work, Remote work, Hybrid work, Routine Telework, Situational Telework

Table 5. Considerations for work from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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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는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재택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요소에 

의해 가중되기 이전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

한 체계적인 위험평가와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하

며 기업과 근로자들 스스로도 재택근무 시의 위협요인

에 대하여 인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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